
5-06-0896(1-1) (2018.10 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

다주택 처분 확약서
(2018.10.15 이후 서울보증보험 담보 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인용)

(주)하나은행 귀중

  본인은 배우자와의 합산주택 보유수가 2주택 이상으로 아래 대출(계좌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 

관련 연장일로부터 2년 이내(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)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(소유권 이전 완료를 말

함. 이하 같음)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.

또한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본

인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어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 이에 대하

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1. 2년 이내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

2.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기 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

아          래

본            인

대출계좌번호

주 택 보 유 수 본 인 (          ) 주택   /   배우자 (          ) 주택

년         월         일

생년월일 : 

성      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
